
주간 농업․농촌동향 농지연금제도 시행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1.25)

▢ 개요
m 농지연금제도 :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

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, 고령농 사망 시 그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

하는 제도

* 예)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

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
*
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됨(예상금액이며

향후 상품모형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m 가입자격: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,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, 소유

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㎡ 이하인 농업인

-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,

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.

m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

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, 담보농지를 처분하여

회수

-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

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,

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.

-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 절차를 거쳐

이어서 받을 수 있음.

▢ 기대효과
m 농지연금 가입 시, 주택연금과는 달리 담보 목적물인 농지를 경작할 수

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

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

순수익 조수입 임차료율 임차료1)

논 벼
3,836,850

(월 319,738)
10,133,620 22.5%

2,280,064

(월 190,005)

* 예)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농지연금 가입 시:

연금액 65만원/월 외에, 벼를 경작할 경우 32만원/월, 임대할 경우 19만

원/월 추가수입 발생

m 즉,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을 활용한 추가 수입 확보에 제한이 있으나,

농지연금은 가입기간 동안 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

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음.

▢ 추진계획
-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해 금년도 예산 22억원 확보

- 상품모형 설계․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

- ‘11년부터 농지연금 본격 시행

<참고>

m 농지연금 월 지급금(추정)

농지가격 추정 월지급금 농지가격 추정 월지급금

1억원 325천원 3억원 975천원

2억원 650천원 4억원 1,031천원

* 추정조건 : 대상자 70세, 농지가격 상승률 1.55% 가정

* 위 금액은 추정치이며, 향후 상품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임.

m 논 1ha당 연간 수입 및 임차료(추정)

단위: 원

1) 조수입 × 임차료율

* 논의 공시지가 평균금액이 약 2만원/㎡인 점을 감안시 2억원짜리 논의 면적은

약 10,000㎡(1ha)에 해당


